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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최신 법령▐ 

 

[보험]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

 

배성진 변호사 | 하지인 변호사 

 

1. 주요 내용 

 

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, 보험회사는 

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(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).  

 

2015년 4월 9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」에 따라, 위와 같은 경우 보

험회사가 행사하는 구상권의 상한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.  지금까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

금액의 상한이 사망이나 부상의 경우 200만 원이었으나 앞으로 300만 원으로 변경되며, 재산에 손

해가 발생한 경우의 상한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.  

 

개정된 조문은 2015년 4월 9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또는 공

제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구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.  

 

개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 

 

제10조(구상금액) 법 제29조제1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

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을 말한다.  다만, 보험회사등이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

또는 공제금의 총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 

1.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：사고 1건당 300만 원 

2. 재물의 멸실(滅失) 또는 훼손의 경우：사고 1건당 100만 원 

http://www.jipyong.com/kor/m3_view.php?page=1&s_part=d_name&s_str=배성진&idx=131
http://www.jipyong.com/kor/m3_view.php?page=1&s_part=d_name&s_str=하지인&idx=1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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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제2조(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구상금액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

규칙 시행 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또는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는 

사고에 대하여 구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

 

2. 다운로드 :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」 

http://www.jipyong.com/newsletter/53_201505/data/download/law4.pdf

